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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표기할 수 있도록 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무부고시제2019-282호

의사록 인증 제외 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 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법 무 부 장

70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701.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702. 한국석유화학 회

703.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704. 재단법인 진주동명고 2회 조옥환 장학재단

705.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706.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707. 재단법인 승강기안 기술원

708.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 동조합

709. 아이쿱소비자생활 동조합연합회

(구, 아이쿱소비자생활 동조합사업연합회)

710.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구,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

◉행정안 부고시제2019-89호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 ·통일 리를 해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기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행정안 부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기 」개정

1. 고시일 : 2019. 12. 6.

2. 고시방법 : 보 행정안 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 ·통일 리를 해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기 」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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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자 출 사/수입자 출 연월일
심 의․
결정기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6063 국왕 폐하는 거만한
군인

아오마 소우/
소얼

주)학산문화사 2019-09-25 간행물윤리
원회

1911605 2019-10-11 선정성 2019-12-09

2019-6064 마장학원 HXH(6)
Masamune

Kuji/
김승

원씨아이
(주)

2019-09-15 간행물윤리
원회

1911606 2019-10-11 선정성 2019-12-09

2019-6065
새여동생 마왕의

계약자(12)

Tet
suto

Uesu/김 숙

원씨아이
(주)

2019-09-15
간행물윤리

원회
1911607 2019-10-11 선정성 2019-12-09

2019-6066 가을을
품은 남자

이먼 주)로크미디어 2019-09-16 간행물윤리
원회

1911608 2019-10-11 선정성 2019-12-09

2019-6067 독귀의 여자 강청은 주)조은세상 2019-09-11
간행물윤리

원회 1911609 2019-10-11 선정성 2019-12-09

2019-6068 여름의 캐럴 박 주)마야·마루출 사 2019-09-06
간행물윤리

원회
1911610 2019-10-11 선정성 2019-12-09

4. 근거

- 「공유재산 물품 리법」제94조의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 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화 : 044-205-3787 (FAX : 044-204-8967)

나. 주 소 : (우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 리 로 411, 608호

다. 행정안 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 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장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매․ 여․배포하거나 시

청․ 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 방의 나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나 여를 하여 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2호)

다. 매 지 등의 반 :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